
[별  5] <개정 2011.10.10>

행강제  과 (제43조제1항 )

1. 행

  가.  제3조, 제3조 2, 제4조, 제4조 2, 제4조 3  제5조  하여 제2호에 

 고 등  시하거나 치한 경우

나. 제2호에  고 등   제9조에 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

2. 고 등  종  크 에  행강제  산정

고 등 행 강 제

가. 가 형 간 , 형 간   공

연간

  1) 적 5㎡ 미만

  2) 적 5㎡ 상 10㎡ 미만

  3) 적 10㎡ 상 20㎡ 미만

  4) 적 20㎡ 상

ㆍ20만원 상 50만원 미만

ㆍ50만원 상 100만원 미만

ㆍ100만원 상 200만원 미만

ㆍ200만원+ 적 20㎡  과하는 적  1㎡

당 10만원  한 액 미만

나. 돌 간

  1) 연 적 5㎡ 미만

  2) 연 적 5㎡ 상 10㎡ 미만

  3) 연 적 10㎡ 상 20㎡ 미만 

  4) 연 적 20㎡ 상

ㆍ20만원 상 50만원 미만

ㆍ50만원 상 100만원 미만

ㆍ100만원 상 200만원 미만

ㆍ200만원+연 적 20㎡  과하는 적   

1㎡당 10만원  한 액 미만

다. 지주  간   지 에 치

하는 애드 룬

  1) 연 적 3㎡ 미만

  2) 연 적 3㎡ 상 5㎡ 미만

  3) 연 적 5㎡ 상 10㎡ 미만

  4) 연 적 10㎡ 상

ㆍ30만원 상 50만원 미만

ㆍ50만원 상 100만원 미만

ㆍ100만원 상 200만원 미만

ㆍ200만원+연 적 10㎡ 과하는 적  1㎡

당 10만원  한 액 미만



라. 상간 , 상에 고정하여 치

하는 애드 룬  건  4층 상 

벽 에 시하는 가 형 간

  1) 연 적 5㎡ 미만

  2) 연 적 5㎡ 상 10㎡ 미만

  3) 연 적 10㎡ 상 20㎡ 미만

  4) 연 적 20㎡ 상 50㎡ 미만

  5) 연 적 50㎡ 상

ㆍ30만원 상 50만원 미만

ㆍ50만원 상 100만원 미만

ㆍ100만원 상 200만원 미만

ㆍ200만원 상 300만원 미만

ㆍ300만원+연 적 50㎡ 과 적  1㎡당 

10만원  한 액 미만

마. 전탑, 아치 고   공 에 

띄우는 애드 룬

ㆍ30만원 상 100만원 하

. 공공시   고

  1) 시계탑ㆍ조 탑ㆍ안내탑ㆍ

보탑

  2) 통안내

  3) 안내게시 ㆍ지정벽보 ㆍ 스

승강 ㆍ택시승강 ㆍ 안내도

  4) 제17조제1호라 에 라 시

등  정한 편 시

  5) 가  라 지  공공시

ㆍ30만원 상 100만원 하

ㆍ가 형 간 에 함

ㆍ지주   간 에 함

ㆍ비슷한 형  고 등에 함

ㆍ20만원 상 50만원 미만

사. 통시   고 ㆍ비슷한 형  고 등에 함

아. 통수단  고

  1) 비행

  2) 그  통수단

    가) 연 적 3㎡ 미만

    나) 연 적 3㎡ 상 5㎡ 미만

  3) 연 적 5㎡ 상

ㆍ100만원 상 500만원 하

ㆍ10만원 상 30만원 미만

ㆍ30만원 상 50만원 미만

ㆍ50만원+연 적 5㎡ 과 적  1㎡당 5만

원  한 액 미만

. 그  형  고 ㆍ가 형 간 에 함

비고: 행강제  과 액  계산

1. 행강제  고  시 적   산정하 , 적  산정할  지주는 



제 하고, 게시틀( 고  리)  포함한다. 

2. 고  시 적  계산한 단  수점 하는 림하여 산정한다.

3. 체형ㆍ 형 등 변형  고  시 적  산정할 에는  곽  사각

형  가상연결한 적 또는 단 적  70%에 수  적 한다.

4. 전  하는 고 등  계산

  가. 열등 또는 형 등  하는 단순조  고 등과 원  직접 지 않

도  개  씌워 시하는  또는 전 (빛  점 하거나 동 상 변화가 

는 경우는 제 한다)  사 하는 고 등  500만원 하  에  해당 

행강제  1.5  적 한다.

  나. 원  직접 어 시 는  또는 전  사 하는 고 등  

500만원 하  에  해당 행강제  2  적 한다.

  다. 고 등  가 전  사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하  에  행강

제  산정 액에 전 사   비 에 해당하는 액  가산한다.

5.  제10조 3제4항에 라 행강제  복하여 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

하  에  직전 행강제  과 액  30%  가산하여 과할 수 다.

6. 한 업 에  여러 개   고  견 어 행강제  과하는 경우에는 

각 고  시 적   합산하여 500만원 하  에  계산한다.

7. 행강제   액에  1천원 미만  린다.


